
붙임 1

추천분야 및 자격요건

분 야 기본자격 공적요건

종사자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준근로계약

체결 후 일정 보수를 받으며 3년 이상 

근무하고 있는 종사자(단, 유급자원  

봉사자 제외)

-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추천을 받아 기본사업/특화사업 별로 

각각 구분하여 시로 추천한 종사자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·관리에 기여

-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

우수한 성과를 냄

-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

에 기여

-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, 인권향상을 

위한 노력을 적극 수행함

다문화가족

-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

등록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

-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며 자치구

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을 

받아 시로 추천한 자

- 각 사업의 지침을 준수함

- 다문화가족 자모모임장으로 활동하며 

다문화가족 커뮤니티 활성화 및 모임의 

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

- 또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리더 혹은 

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

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

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

- 결혼이민자 멘토링, 통번역 자원봉사 등 

다양한 활동으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

사회조기적응 및 정착에 기여함

다문화가족
고용친화
기업

-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

한지 3년이 경과된 기업

-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임

-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(여성인력개발

센터, 여성발전센터 등) 추천을 받아 

시로 추천한 기업

-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·창업 중점

기관(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)에서 

시로 추천한 기업

- 다문화가족(결혼이민여성) 고용 및 이의 

지속·확대에 기여함

-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노력  

사례가 있고,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

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보여줌

-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

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

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


